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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지정기준
2014.04.17 조회수 690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 전라남도 여수시-2009-0003

담당부서 지역경제과

상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

조례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

유형 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
등록사유 재정경제

법령공표일 기존규제

존속기한 2009-10-30

규제시행/폐지일 2009-10-30

규제내용 제3조 (소매인의 지정기준) ① 법 제16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
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담배소매인(담배자동판매기 포함)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. 다
만,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 2.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
「국민건강진흥법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. 3.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
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 가. 약국, 병·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(당초 병·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) 나.
게임장·문구점·만화방 등 청소년(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)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. 다만, 슈퍼마켓·편
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다.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
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8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2

COPYRIGHT ⓒ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등록현황

(http://www.yeosu.go.kr)

/www/eminwon
/www/eminwon/reform
/www/eminwon/reform/reg_status
/www/eminwon/reform/reg_status
/www/eminwon/reform/reg_status?mode=view&idx=189161
/www/eminwon/reform/reg_status?mode=view&idx=189159



	목차
	등록현황
	담배소매인 지정기준


